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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 ■ 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
검토

완료

해당

없음
비 고

시 민

참 여

●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
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

□ ■

전 문 가

자 문

●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

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
□ ■

갈 등
●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

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
□ ■

사 회 적

약 자

배 려

●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

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
□ ■

선 거 법
●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

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
□ ■

안 전
●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

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
□ ■

타 기 관
● 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

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
■ □

홍 보
●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

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
■ □

바 른

우 리 말

●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

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
■ 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2015년도 5월

『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의 달』운영계획

『 ‘15년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확정신고·납부의 달』을 맞이하여

우리시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·납부 안내 및

홍보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

1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개요

 납세의무자 :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
 과 세 표 준 :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

 세 율 : 소득세율의 10% 수준 누진세율

 납 세 지 :「소득세법」제6~8조에 따른 납세지(주소지,거소지)

 신고납부기간 : ‘15. 5. 1 ～ 5.31(성실신고대상자 6월30일까지)
※ 5/31은 공휴일이므로 6/1까지 신고납부 가능

 과 세 기 간 : ‘14. 1. 1 ～ 12.31

 신 고 납 부 : 2016년 말까지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

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

2 세 입 현 황

 ‘15년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세입목표 : 5,177억원

 ‘14년 확정신고(과세기간 : ’13.1.1~12.31) 현황
 [단위:건,백만원]

구  분
합  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

건수 세액*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종합소득분
지방소득세 564,845 421,384 524,100 256,962 40,745 164,422

 *‘14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액 전체의 81.4%



3 중점 추진 사항

 홍보안내문, 중앙·지역언론, 각종 홈페이지, 전광판 등 이용

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

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·납부 및 ETAX를 통한 인터넷

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

 시·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하에 차별화 홍보 실시
○ (시) 홍보자료 제공 등 자치구 홍보활동 지원

○ (자치구)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홍보 시행

4 세부 추진 계획

 대 시민 납세홍보 및 신고․납부 안내

○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·납부 안내문 발송

- 신고납부 대상 개인 및 자치구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

안내문을 발송하고

- ‘14년 세제개편과 관련된 전반 사항은 현재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

중에 있는『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』책자 활용 권장

<‘개인지방소득세’중점 안내사항 >

▶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% 수준으로 정하였고

▶ 세액 공제·감면사항은「소득세법」,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 규정을

그대로 도입하여 지방소득세액은 국세 결정세액 10% 수준이며

▶ 2016년 까지 국세(소득세)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자체

별로 별도 납부 사항을 안내



○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

- ETAX, 자치구 홈페이지, 전광판,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

용한 기한 내 신고납부 홍보강화

○ 신고·납부 지도창구 설치 운영

- 운영 기간 : 2015. 5. 1 ～ 6.30

- 설치 장소 : 민원창구 등 납세자 이용에 편리한 곳

- 리후렛 등 관련 홍보물 비치 및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

※납기 마감(5/31) 3일전 부터 시·자치구·ETAX 연장근무 실시

 다양한 신고․납부 편의 제공

○ 국세(종합소득세)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

< 신고납부 체계도 >

▶ 홈텍스에서 「납부하기」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

   - 서울시분 경우 위택스에서 회원확인 없이 바로 ETAX 화면에서 전자 
납부 가능   

국세청 홈택스
(납부하기 클릭)

⇒
행안부 위택스 연계

(이택스 호출)
↔

서울시 ETAX시스템
(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)

     

▶홈텍스에서「납부서출력」클릭시 ETAX에서 납부서 출력서비스

   - ETAX 출력 납부서 서식 개발 : 수납용 2차원바코드 및 전용계좌번호 
생성 출력

국세청 홈택스
(납부서출력 클릭)

↔
행안부 위택스 연계

(이택스 호출)
↔

서울시 ETAX시스템
(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)

○ 국세(종합소득세)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

-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‘전자납부번호’ 및 ‘가상계좌’를 이용한

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, ATM 등 납부



 기타 홍보 사항

○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세무사회, 한국세무사고시회, 한국공인회계

사회, 한국세무법인협회 등 유관협회를 통한 납세자(대리인) 홍보

○ 신고·납부 집중 예상 시기인 납기 말 3일(5.29~5.31) 이전

납부 권유

5 행정사항

 시본청 추진사항

○ 2015.4.28 : 자치구 계획서 시달

○ 2015.5월초

- 보도자료 배포, 전광판 안내 및 시 홈페이지 안내

- 중소기업중앙회,한국세무사회 등 유관협회를 통한 납세자 홍보 요청

 자치구 추진사항

○ 2015. 4.29 :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

-「2015년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홍보계획」[세무과-29513(‘14.12.31)]

및 이와 관련 자치구 계획을 참고하여 별도 추진계획 수립

○ 2015. 5. 6 : 자치구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안내문 발송

○ 2015. 7.20 : 신고납부 현황 제출

따로붙임 : 1. 2014년 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․납부 현황. 1부

2. 신고․납부 안내문(안) 및 유의사항. 1부

3. ETAX를 통한 신고․납부 안내 1부.

4.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 실적제출. 1부. 끝.



[별첨1]‘14년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현황(5.1~6.30)

 (단위 : 건, 백만원)

합계
합계 수기납부 전자납부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합 계 564,845 421,385 422,117 335,325 142,728 86,060
종 로 구 12,115 22,627 9,792 20,657 2,323 1,969
중   구 10,090 7,424 8,242 6,435 1,848 989
용 산 구 17,995 32,434 14,533 28,288 3,462 4,145
성 동 구 17,384 9,183 13,657 7,371 3,727 1,812
광 진 구 19,596 10,942 15,442 8,640 4,154 2,302
동대문구 18,323 5,419 5,421 1,819 12,902 3,600
중 랑 구 15,740 3,550 12,648 2,777 3,092 774
성 북 구 23,406 14,696 18,267 12,887 5,139 1,808
강 북 구 12,216 3,098 9,496 2,352 2,720 747
도 봉 구 15,014 4,154 11,478 2,995 3,536 1,159
노 원 구 23,137 6,678 17,443 4,907 5,694 1,771
은 평 구 20,034 5,603 15,130 4,060 4,904 1,544
서대문구 15,117 6,433 11,624 5,054 3,493 1,379
마 포 구 22,189 11,561 16,854 8,470 5,335 3,091
양 천 구 28,730 19,968 21,639 14,039 7,091 5,930
강 서 구 24,272 8,986 18,333 6,536 5,939 2,450
구 로 구 19,993 5,777 15,166 4,134 4,827 1,643
금 천 구 9,675 2,419 7,601 1,724 2,074 696
영등포구 23,837 13,333 18,631 10,310 5,206 3,023
동 작 구 21,123 9,467 16,000 7,129 5,123 2,339
관 악 구 20,734 5,775 8,772 2,990 11,962 2,785
서 초 구 46,410 68,726 36,110 55,433 10,300 13,293
강 남 구 59,181 104,079 46,605 86,117 12,576 17,962
송 파 구 46,460 31,210 36,270 24,410 10,190 6,800
강 동 구 22,074 7,843 16,963 5,793 5,111 2,050



[별첨2] 안내문(안)

https://etax.seoul.go.kr 

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

신고납부의 달입니다.

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
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이번 신고·납부대상자는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․납부  

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‘15. 5.1.～5.31까지(성실신고대상자는 

6/30 까지) 입니다.

○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,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

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.

○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-TAX시스템

(http://etax.seoul.go.kr), 행자부 WeTax시스템(http://www.wetax.go.kr)을 통해 

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,

○ 가상계좌, 카드납부, 인터넷뱅킹, ATM, 스마트폰,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

하실 수 있습니다.  

○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(20%)와 납부불성실가산세(1일10,000분의3)를 

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
○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·납부 집중이 예상됩니다.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  

주시기 바랍니다.

○ ○ ○ 구
□□□ 과 △△△팀

☎ [02] 2133-0001~2



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

종전 개편 후

총수입금액

- 필요경비 <국세 준용>

종합소득금액

- 소득공제

과세표준 과세표준

× 세율 지방소득세율 ➜0.6% ~ 3.8%

산출세액 산출세액

- 공제·감면 공제·감면 ➜소득세 공제·감면의 10%

+ 가산세 가산세 ➜국세 규정과 일부 상이

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

- 기납부세액 ↳ 소득세의 10% 기납부세액 ➜중간예납 제도 없음

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➜소득세의 10% 수준

‘14년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.

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, ‘14년 이후 과세기간

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「지방세관계법」에서 정한 세율

(0.6~3.8%), 세액공제 감면,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

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

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
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

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의 10%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

하였습니다.



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·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
 납세의무자 

○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납세의무가

있습니다.

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.

○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

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.

○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

○ 단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

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%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.

   

과세표준 구간 세율

1,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.6%

~ 4,600만원 이하 72,000원 + (1,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.5%)

~ 8,800만원 이하 582,000원 + (4,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4%)

~ 1.5억원 이하 1,590,000원 + (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.5%)

1.5억원 초과 ~ 3,760,000원 + (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.8%)

 세액공제·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%로 규정하였습니다. 

○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·

감면되는 경우 그 10%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·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
※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67조의2

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

계산하여야 합니다.

○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「소득세법」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서

규정하고있으며, 국세의 10%수준으로계산되도록 5월중 개정예정입니다.



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. 

○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
○ 세율,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,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

10%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)를 간편하게

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○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○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「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」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,

○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, 카드납부,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

하실 수 있습니다.(시스템 개발중이며 5/16 이후 가능)

※ 이택스 (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시스템, https://etax.seoul.go.kr)

위택스 (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시스템, www.wetax.go.kr)



 [별첨3] ETAX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

 ETAX 접속(https://etax.seoul.go.kr) 

○ 신고납부 → 지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→ 납세의무자 

정보 → 신고내역 → 산출세액 등 입력,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→ 납부

 납부방법 

○ 계좌이체 : 전 은행(새마을금고는 6.2일 까지 가능)

- 납부시간 : 365일 24시간 가능(은행 결산․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)

○ 신용카드 납부

- 납부시간 : 365일 24시간 가능(카드사 결산․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)

- 납부가능 카드 : 우리, BC, 삼성, 현대, 롯데, 신한, 외환, KB국민,

NH, 하나, 씨티, 광주, 전북VISA, 제주VISA, 수협

※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



[별첨4]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 실적 제출

(○ ○ 구)

 신고․납부 실적

(단위 : 건, 백만원)

납기후 포함(6.30기준) 2015. 5. 31일까지
비고

신고납세자 신고세액 신고납세자 신고세액

 홍보 실적

(단위 : 건, 개소)

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․방송 등 납세상담소 설치 기  타

 기타사항(수범사례․제도개선 등)


